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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의료윤리 쟁점의 변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박형욱1

요약 

의료윤리적 쟁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른 의료윤리적 쟁점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

지 5개 신문사가 보도한 의료윤리 기사를 분석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는 전수 분석

하였다. 1960년대 언론에는 의료윤리적 쟁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윤리란 단어는 보건사회부 

소속의 의료윤리위원회에 처음 등장한다. 1970년대 언론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범위를 확대한 모

자보건법안, 수련의 파업, 진료 거부 등이 보도되었다. 1980년대 언론에는 의료사고, 적극적 안락사, 

태아 성감별 등이 보도되었다. 1990년대 언론에는 뇌사 입법, 의약품 리베이트, 인간복제에 대한 우

려 등이 보도되었다.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1970년대까지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닌 제약

유통의 문제로 보도되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의료보험재정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를 범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사 개인이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러한 관

점은 2000년 의약품 실거래상환제에 도입되었고 이후 2010년 의료법에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라는 형

태로 형사범죄화 되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의료윤리적 쟁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의료 분야에서의 윤리와 법은 적절히 구별되지 않았다. 둘째, 의

료기술의 발전은 의료윤리의 변화를 이끈 중요한 동인이었다. 셋째, 의료계의 자율징계 권한은 1960년

대보다 축소되었다. 넷째,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과잉범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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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이하	인용되는	1945년-1999년	신문기사는	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였다.

I. 서론
  

2017년 대한의사협회가 개정한 의사윤리지침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의료윤

리’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

다[1]. 이 지침의 제1장에는 환자의 선택권 존중

(제13조), 진료의 거부 금지(제14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의무(제15조), 회복불능 환자

의 진료 중단(제16조), 환자 비밀의 보호(제17조), 

응급의료 및 이송(제18조)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

고 이 지침의 제5장에는 태아 관련 윤리(제33조), 

보조생식술 관련(제34조), 연명의료(제35조), 안

락사 금지(제36조), 뇌사의 판정(제37조), 장기이

식술과 공여자의 권리 보호(제38조), 장기 등 매

매 금지(제39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료윤리 주제들은 학술적 논의를 넘어 우

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료윤리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의사윤리지침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의사윤리지침은 전문직의 자율적 규범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준수하길 요구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2]. 예를 들어, 학계에서 뇌사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어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장기이

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의사가 지켜야 하

는 의사윤리지침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의료와 사회가 변화하면서 관련된 의료윤리 쟁

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의사

가 지켜야 할 의료윤리 규범이 형성된다. 하지만 

법과 윤리는 구별된다[3]. 일반적으로 법의 역할이 

있고 윤리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의료윤리적 쟁

점에는 법으로 규율되는 주제가 매우 많다[4]. 따
라서 의료윤리가 법인지 윤리인지 혼동되는 경우

도 많다[5]. 윤리와 법이 미분화되고 윤리적 의무

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에

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의료윤리적 쟁점이 논

의되고 그것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과잉입법이나 비합리적 입법의 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한 의료윤리 쟁점의 변화를 검토하

였다. 특히 이러한 의료윤리 쟁점 중에서 소위 ‘리

베이트’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사회적 논란은 2000

년 건강보험법상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로 입법

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2010년 소위 리베이트 쌍

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의료법에 새

로운 규정으로 입법화되어 형사범죄화 되었다. 그

리고 의료법의 관련 조항은 계속 강화되었다. 아

래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

일까지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에 대한 언론 기사

를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진행된 윤리적 비난이 어

떻게 입법으로 연결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윤리적 차원과 법적 차원에서 소위 리베이

트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자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1920년 3월 5일부

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국내 신문기사를 제

공하고 있다.1)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1999년 12

월 31일 현재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

일경제, 한겨레의 5개의 국내 신문기사가 수록되

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키워드를 ‘의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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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하여 검색된 3,041건, ‘의료윤리’로 하여 검

색된 1,075건, ‘생명윤리’로 하여 검색된 2,783건 

중에서 실제 다양한 의료윤리 쟁점과 관련된 기사 

728건을 찾을 수 있었다. 그중 그 당시에 새롭게 

주목받은 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변화를 고찰하

였다. 의료윤리 쟁점은 현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지침에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의료윤리학회가 펴

낸 “의료윤리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기초로 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의료윤

리의 쟁점이 변화된 과정을 추적하였다. 

의료윤리 쟁점의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에 객관

성과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특정한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 기사 전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1945년 8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키워드를 ‘리베이트’로 하여 검색된 1,869건 중 보

건의료 부문의 리베이트를 거론한 79건 전수를 찾

아 그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Ⅲ-1.  연구결과: 시대별 주요 의료윤리 
문제의 등장

1. 1960년대 등장한 주요 의료윤리 문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나라 

언론에 처음으로 ‘의료윤리’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의료윤리위 두기로”라는 제목의 1962년 4월 15

일자 조선일보 기사다. 이 기사는 정부가 동년 4

월 14일 공표한 의료법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2) 이에 따르면 의사로서 품위를 잃거나 학문

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의사회 등에서 그 품위를 잃었다고 인정하는 행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소속하에 “의료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1969년 6월 15일자 조선일보는 모 의과대학 산

부인과학교실에서 발생한 인공수정 논란을 보도

하고 있다.3) 기사에 따르면 모 의과대학 산부인과 

과장 이동○ 박사가 청와대에 “국가교육기관인 대

학병원에서 비도덕적인 인공수정을 하고 있으니 

진상을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

다. 진정의 상대방은 같은 대학교 이상○ 조교수

다. 청와대는 진정서를 부산시경으로 이첩하였는

데 경찰은 법조문을 아무리 뒤져도 처벌할 수 있

는 명분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상○ 조교수는 자신이 해 준 것은 제3자가 정

자를 기증하는 AID4)가 아니라 남편의 정자를 모

아두었다가 일시에 수정하는 AIH5)라고 밝혔다. 

이상○ 조교수는 부부합의에 따라 수술해 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박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산

부인과 과장 이동○ 박사의 주장은 오늘날과 다른 

과거의 윤리적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2. 1970년대 등장한 주요 의료윤리 문제

  

1970년 5월 22일자 조선일보는 임신중절범위

를 확대한 보건사회부의 모자보건법안이 법제처

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찬반

론이 들끓고 있다고 보도하였다.6) 그러나 1970

2)	 조선일보.	의료윤리위	두기로.	1962.4.15.	

3)	 조선일보.	인공수정	시비.	1969.6.15.	

4)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5)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6)	 조선일보.	낙태에	새	법률이	필요할	단계는	아니다.	19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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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아일보.	임신중절	합법화	각계	의견.	1976.4.29.	

8)	 동아일보.	인공임신중절과	모자보건법안	“허용한계	너무	넓다”.	1970.6.12.	

9)	 조선일보.	돌아오라	환자는	기다린다.	1971.9.9.	

10)	 동아일보.	여운	남긴	채	아문	인술상처.	1971.9.13.	

11)	 조선일보.	비정인술	고발.	1972.8.9.	

12)	 경향신문.	의학협회	윤번	담당의제	강화.	1972.8.17.	

13)	 조선일보.	의학계서	인술	회복운동	수련의에	윤리교육.	1972.9.21.	

14)	 매일경제.	의보	진료비	과당청구	등	최고	1년까지	면허정지.	1980.8.16.	

15)	 동아일보.	박○○씨	충남대	전	총장부부	동반	자살.	1981.9.25.	

년 6월 10일 경희대에서는 “인공임신중절과 모자

보건법”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인공임

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

었다.7)8) 결국, 1973년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의 

사유에서 경제적 사유를 삭제하고 입법되었다. 

 1971년 9월 9일부터 9월13일까지 다수의 언론

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수련의 파

업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9) 1971년 9월 13

일자 동아일보는 수련의 파동이 7일간의 격동을 

치르고 지난 10일 새벽 극적으로 수습되었음을 전

했다.10)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매달 인턴에게 5

천 원, 레지던트에게 1만 원의 임상연구비를 지급

하는 등 약속을 해 주었으나 수련의제도를 포함한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하고 있다. 

1971년 8월 9일자 조선일보는 인술 폭력에 메

스가 가해졌다고 보도하였다.11)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입원비가 없는 산모의 치료

를 거부한 모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의료법 제30

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였다. 이 사건 이

후 대한의학협회는 동년 8월 16일 응급환자 진료

를 위한 중앙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응급환자 진

료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의사회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서는 구 단위 또는 시·군 단위로 각 의사

회의 윤번담당제를 강화,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12) 

의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이 언론에 등장한 것

은 1978년 1월 17일자 조선일보다. 기사에 따르

면 대한병원협회와 보사부는 각 병원의 수련의들

에게 직업윤리 교육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기사에 따르면 이는 의료계의 자발적 시도로서 병

원협회가 보사부의 지원을 받아 주관하기로 하였

다. 우리나라 의학사상 처음인 윤리교육의 구체적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은 병원협회와 보사부가 공

동으로 연구, 작성하기로 하였다.13) 

 

3. 1980년대 등장한 주요 의료윤리 문제

 

1977년 7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의

료보험이 시작되었다. 1980년 8월 16일 보사부

는 의료보험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

구하거나 허위로 치료비를 받아내는 의사는 최고 

1년까지 면허자격을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

화한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행정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해 훈령 제407호로 공포했다.14) 

1981년 9월 24일 충남대 총장과 문교부 차관을 

지낸 박모 교수와 부인 채모 여사가 링거 주사를 

맞고 동반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간암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박모 교수와 심장병으로 고생하

던 부인 채모 여사는 함께 죽자고 합의한 뒤 내과

의사인 부인이 링게르 주사를 조제하여 박모 교수

를 안락사시키고 자신도 자살한 것이다.15)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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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향신문.	법률측면	허용하면	합법살인도.	1981.9.25.	

17)	 경향신문.	환자권리선언	9월	공포	진통.	1985.7.25.	

18)	 경향신문.	시험관아기	국내서	“첫울음”.	1985.10.12.	

19)	 동아일보.	전국의보	거부	파동.	1986.6.15.	

20)	조선일보.	의사들까지.	1989.6.9.	

21)	 조선일보.	의협,	뇌사	공식	인정	1993.3.5.	

22)	한겨레.	인공수정	파행시술.	1993.1.21.	

건으로 안락사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기사가 다수 

나왔으나 대체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의 부작용을 

거론하고 있다.16)

1985년 7월 25일자 경향신문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추진해 온 환자의 권리

선언에 대해 대학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

료계가 차례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의료계가 반박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① 

구미 등 선진국과 여건이 다르고, ② 선진국에서

도 공식화해 있지 않은 환자권리 선언을 직수입할 

경우 의사와 환자의 갈등을 심화시켜 오히려 의료

행위에 장애를 초래하고, ③ 환자의 권리와 아울

러 의무도 규정해야 한다는 것들이다.17) 

1985년 10월 12일자 경향신문은 국내 최초로 

어머니 몸 밖에서 인공수정된 시험관 아기가 12

일 상오 5시 10분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났음을 전

했다.18) 또한, 1986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는 태

아 성감별검사에 대한 사설을 올렸다. 이에 따르

면 대한의학회와 산부인과학회는 전국의 산부인

과 병의원에 태아의 성별검사진단을 자제하자는 

권고문을 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1989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는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학협회가 정부의 잠정결정 

의보수가 인상안에 반발하여 의보요양취급지정반

납과 전국 1만 1천여 명의 개업의가 참석하는 대

토론회 개최를 결정하고 나서 긴장감을 고조시키

고 있다고 전했다.19) 이 사건은 7월 전국민의료보

험 시행으로 일반 환자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일이다.20) 

1989년 10월 21일자 동아일보는 “현대판 씨받

이, 찬반 큰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대리모 사건을 

소개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대리임신모의 시술에 

성공한 서울제일병원 체외수정연구팀의 전종영 

박사는 “이들 의뢰 부부는 불임으로 남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을 수년간 겪어 왔다”며 “대리임신 밖에

는 이들 부부의 불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의사로선 이 같은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

다”고 말했다. 

4. 1990년대 등장한 주요 의료윤리 문제

 

1993년 3월 4일 대한의학협회는 “뇌사”에 관한 

선포식을 하고 뇌사를 공식인정했다. 의협은 뇌사 

인정에 필요한 뇌사판정기준도 제정했다. 이처럼 

뇌사는 법률 제정 전에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공

식적인 의료윤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21) 

1993년 1월 21일자 한겨레는 대학병원 불임클

리닉에서 불임여성에게 체외인공수정을 해 오면

서 기증된 정자의 혈액형, 성병, 에이즈 검사 등 

기본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7년 동안 파행시술을 

해 왔다고 보도하였다.22) 이에 대한의학협회는 

1993년 5월 6일 “인공수태 윤리선언”을 발표하였

다. 이에 따르면 인공수정 시술은 정상 수태에 결

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의협이 제정한 시술지침

을 준수하도록 하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의사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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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아일보.	인공수태	윤리	선언	발표.	1993.5.5.	

24)	 조선일보.	인공수태	관련법	제정	시급.	1993.5.8.	

25)	 동아일보.	의사	등	20여명	사법처리	방침	1993.7.13.	

26)	경향신문.	의사	윤리선언	위반	제재.	1994.3.29.

27)	조선일보.	가족요구로	중환자	치료중단-퇴원	의사에	살인죄	적용.	1998.5.16.	

협의 심사와 인준을 받도록 하였다.23)

1993년 5월 6일 대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 윤

리선언”과 관련하여 당시 의협 법제이사는 의협이 

대한변호사협회처럼 회원들에 대한 자체징계권을 

갖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4) 이는 

의협의 자체징계권 주장에 대해 언론이 처음 보도

한 사례다. 

1993년 7월 13일자 동아일보는 서울지검 특수

2부의 수사결과를 전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관

계자는 의료계의 구조적인 비리로 제약회사와 병

원 간의 약품 납품과 관련한 금품수수, 전공의 선

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과잉진료 과대 투약, 진

료비 과다청구 등을 꼽고 분야별로 대표적인 비리 

사례를 적발, 20여 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5) 

1994년 3월 2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사부

는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선언에도 

강제이행 조항을 부여해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즉 의료법 시행령

의 품위손상행위 이외에도 대한의학협회 등 의료

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든 의사의 윤리, 인공수태윤

리선언, 뇌사에 관한 선언 등 각종 윤리선언에 대

한 위반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었다.26) 하지만 결국 법

령으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1998년 5월 15일 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망가능

성이 높은 중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사들에

게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

다.27) 이 판결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면 

퇴원을 허락해 주던 병원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

결이다. 

Ⅲ-2.  연구결과: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
트’ 의 윤리적 쟁점화와 평가 

1.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앞선 분석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윤리적 쟁점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연

한 데 시대에 따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보

건의료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국민의료보

험이 시작된 1989년 7월 이후 새롭게 등장한 윤

리적 쟁점으로 소위 의약품 리베이트가 있다. 이

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1945년 8월 15일부

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키워드를 ‘리베이트’로 

하여 검색된 1,869건 중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를 거론한 79건 전수를 분석하였다. 

1)  1960년 1월 1일부터 1969년 12월 31일까

지의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

 

1945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에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를 다룬 기사나 사설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리베

이트를 거론한 기사는 1958년 1월 28일자 동아일

보 ‘보험업계에 대파동’으로 정치자금과 관련된 보

험업계에서의 리베이트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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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매일경제.	한국산	의약품	월남	진출	가능.	1967.8.22.

29)	매일경제.	의약	리베이트에	허덕이는	메이커들.	1969.1.28.

<Table	1>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의	유형과	비중(1945.8.15.∼1999.12.31.)																																						(단위:	건)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의	유형별	분류
한국	사회	
전체	(E)

보건의료	
비중	

(D/E*100)시기
의사	개인	비리에	

초점	(A)

의료기관	
문제까지	포함	

(B)	

제약유통	
문제까지	포함	

(C)	

보건의료	부문

(D=A+B+C)

1945.8.15.∼
1959.12.31. 0 0 0 0 7 0.0%

1960.1.1.∼
1969.12.31. 0 0 4 4 78 5.1%

1970.1.1.∼
1979.12.31. 0 0 4 4 253 1.6%

1980.1.1.∼ 
1989.12.31 0 5 0 5 259 1.9%

1990.1.1.∼
1999.12.31. 21 23 22 66 1,272 5.2%

총합 21 28 30 79 1,869 4.2%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가 나타난 시기는 1960년대이며 총 4건이다. 

최초의 기사는 1967년 8월 22일자 매일경제 “한

국산 의약품 월남에 진출 가능” 기사다.28) 이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의 대월(對越) 수출을 위하여 

현지 약품 수입상들과 접촉하였는데 현지에서는 

주로 구미제품이 통용되고 있고 일본산도 보급되

지 못해 한국산의 시장개척에는 상당한 경비와 시

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선전비로 35%를 지급해 주

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선전

비의 지급 방법은 리베이트 형식을 취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내 문제로 처음 리베이트를 거론한 기사는 

1969년 1월 28일자 매일경제 “의약 리베이트에 

허덕이는 메이커들” 기사다.29) 이에 따르면 의약

품소매업계의 거래는 소강상태이나 계절적인 인

기품목으로 전 거래액의 90%의 매상 비중을 차지

했던 감기약은 여전히 왕성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도매상이나 메이커에 있어서는 리베이트 지급관

계로 거래가 부진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1월 말까지 대개 메이커들은 리베이트 지급을 끝

내게 되므로 메이커와 도소매업계 간의 거래는 순

조로울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시기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모두 경제지

인 매일경제가 보도하였고 4건 모두 의사나 의료

기관의 문제가 아닌 의약품 유통이나 의약품 도소

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약품 판매질서가 엉

망이고 의약난매가 번지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리

베이트를 위법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2)  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

지의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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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는 4건이

다. 1973년 5월 15일자 매일경제 “전기 맞은 유

통구조 (10) 의약품” 기사는 의약품 메이커와 유

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30) 이에 따르면 당시 전

국의 의약품 메이커는 3백 20여 개에 이르고 있으

며 연간 생산액 2억원 이상인 대규모 메이커는 전

체의 10% 미만인데 대규모 메이커는 전국지역을 

일원으로 판매망을 갖고 있고 평균 60-100개의 

도매상과 2천여 개의 소매상 판매망을 갖고 있다. 

또한, 기사는 지나친 리베이트 등으로 가격체계

와 거래체계가 안정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75년 6월 7일자 매일경제 “제약업게 자금난 가

중 판매 부진 미수금 늘어” 기사는 판매 부진에 따

라 종전 10-15%씩 주던 리베이트가 최근 자금회

수가 어려워지자 현금결제인 경우 최고 30%까지 

늘었다고 전한다.

1976년 7월 23자 매일경제 “해설 유통질서 건

전화에 주안 10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내용”은 물

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후 3

개월 만에 그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정고시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31) 이 중 차별가격은 할증

판매 또는 할인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타 사업자

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차별가격으로 물품

이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약품의 리베이트 등은 엄격히 보아 이 조항에 

저촉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시기 역시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는 

모두 경제지인 매일경제가 보도하였고 4건 모두 

의사나 의료기관 문제가 아닌 의약품 유통이나 의

약품 도소매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처음으로 보건

의료 부문 리베이트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법적 

규율 대상이 되었지만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는 아니지만 1977

년 8월 13일자 매일경제 “세무요체 [9] 리베이트

의 세무처리”를 보면 당시 리베이트를 어떤 관점

으로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 

“자기제품을 1백개 팔아주면 1개를 더 준다든지 1

백만 원어치를 팔아주면 1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든

지 하는 경우가 많다. 제약회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다. 이 때 물품을 더 주거나 현금을 주거

나 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보금, 장려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리베이트라고 한다.  

... 이런 약정을 물품을 팔기 전 미리 약정서에 의하

여 마련하여 두고 리베이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

였을 때에는 전액 손금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전약정 없이 리베이트를 주었을 때에는 접대비 한

도액 내에서만 손금용인이 됨을 세무경리인들은 유

의해야 될 것이다.”32)

이 기사는 리베이트 자체는 적법한 마케팅의 방

법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의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3)  198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

지의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

 

이 시기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는 5건이

다. 1970년대까지의 기사는 경제지인 매일경제에

서 다루었지만 1980년대 기사는 일간지인 조선, 

30)	매일경제.	전기	맞은	유통구조	(10)	의약품.	1973.5.15.

31)	 매일경제.	해설	유통질서	건전화에	주안	10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내용.	1976.7.23.

32)	매일경제.	세무요체	[9]	리베이트의	세무처리.	197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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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경향, 한겨레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1970

년대까지의 기사는 경제적 관점이지만 1980년대

의 기사는 범죄라는 관점이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보험

제도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79년 300인 이

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으로 대상으로 처음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그리

고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1989년 7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시작되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의료기관의 약 구입과 사용은 

의료보험이라는 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되었다. 그

리고 열악한 보험재정의 문제는 보험 약의 구매를 

둘러싼 논쟁을 가속했다.

1980년대 첫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인 1988년 12

월 1일자 동아일보 “본회의 사회분야 대정부 질

문”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이철용 의원은 제약회

사에서 종합병원에 약품을 불법덤핑하고 의사들

에게 리베이트, 임상실험비, 특별지원금 등 명목

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1조 원에 달하고 있다

며 약품 가격을 합당한 선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

는지를 정부에 질의하였다.33) 

여기서 종래 없던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는데 종

합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싸게 구매하는 것

을 “불법덤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량구매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적법

한 경제현상이다. 이를 불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결국 의료보험이 확

대되면서 의료보험재정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량구매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편적 경제

현상이라는 점은 무시하고 의료보험 재정에 해가 

된다면 위법한 것이라는 시각이 출현한 것이다. 

1989년 12월 23일자 경향신문 “제약사들 병원

에 연 250억 상납”은 의사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제약업체로부터 병원이 지원을 받는 것 자체를 상

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23일 지난 8월부터 의약부조리를 집중감사한 결

과 주요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국 20여 개 대형병

원이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전체 구입비의 20% 

선인 2백50억 원을 제약업체로부터 연구지원금 

등 각종 명목으로 부정하게 받았음을 밝혀냈다는 

것이다.34) 

이 기사는 의사 개인이 처방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제

약업체로부터 연구지원금 등을 받은 것을 ‘부정하

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금은 ‘탈

세’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약품을 리베이트

의 형태로 싸게 구입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경제적 현상으로 이해했던 리베이트가 이제 우리

나라 의료보험의 제도적 틀 속에서 범죄적 현상으

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4)  199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

지의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

 

이 시기 보건의료 부문의 리베이트 기사는 66

건이다. 이 중 의사가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개인적 비리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21건, 이른 넘

어 의료기관의 문제까지 포함한 기사가 23건, 무

자료 거래 등 제약유통 전반의 문제까지 포함한 

기사가 22건이다. 

1990년대 처음으로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문

33)	동아일보.	본회의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	1988.12.1.

34)	경향신문.	제약사들	병원에	연	250억	상납.	198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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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룬 것은 1990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뒷

돈’ 양성화” 기사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병원과 

제약회사의 음성적 뒷돈 거래가 연간 1천5백억 원

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낸 후 보사부에 이 같은 부

조리를 없앨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

다. 그런데 보사부는 이 지시를 받고 제약회사가 

보험 약품의 신고가보다 15%까지 약을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음성적인 뒷돈거래를 양성화

시키는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이

유에 대해 보사부는 “병원에서 약품 거래 때 받는 

뒷돈이 개인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

고 병원경영에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품의 덤

핑판매에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사는 보사부의 조치가 사회부조리를 합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으며 의료계와 제약회사들

의 이익을 위해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

였다.35) 

이 기사를 보면 당시 보사부는 의사 개인이 처

방의 대가로 뒷돈을 받아 개인 호주머니로 챙기는 

비리와 의료기관이 약품을 리베이트 형태로 싸게 

구매하는 것을 구별하였다. 하지만 언론은 계속 

의사 개인의 문제와 의료기관 운영의 문제를 구별

하지 않고 의료보험 재정과 연관하여 비판을 이어 

갔다. 

1991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 “의료약품 폭리 

보험재정 휘청” 기사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누증으로 보험료가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

는데 보사부가 의료보험 약가를 시판가격보다 높

게 책정하여 업계에 부당이익을 주는 반면 의료보

험재정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36)

이렇게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가 의료보험재정 

적자와 연결되어 전달되면서 1990년대에 검경의 

기획사정이 시작되었다. 1993년 5월 13일자 조

선일보 “의료비리 전면수사 착수” 기사는 서울지

검 특수부가 민생비리 사정 차원에서 전공의 부정

채용, 의약품 및 최신 고가의료기기 구매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뿌리 깊은 의료계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있다.37) 또한, 1993년 

6월 4일자 한겨레 “○○의료원 등 제약사서 2억대 

수뢰” 기사는 부산·경남지역 대형 종합병원들이 

한 제약회사로부터 2억여 원의 사례비(리베이트)

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1993년 8월 6일자 동아일보 “9개 종합병원-10

개 제약회사 의약품 납품비리 36명 입건” 기사는 

서울경찰청 강력과의 수사결과 서울 시내 9개 종

합병원이 10개 유명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

품받으면서 기부금, 임상실험 판촉비 등의 명목

으로 납품가의 21%가 넘는 3백 44억 원을 받았

다고 전했다.38)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중 기부

금과 랜딩비 수수가 배임수증죄에 해당된다고 밝

혔다. 그러나 배임수증죄는 대학교수나 봉직의가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지 의료기관 자체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리베

이트의 형태로 싸게 구입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후자는 범죄도 아니고 전혀 배임수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1993년 8월 8일자 동아일보 “의약비리

를 보는 시각” 사설에는 이와 같은 병원 관계자들

의 해명을 소개하고 있다.39) 대학병원이 제약회

35)	 조선일보.	뒷돈	양성화.	1990.2.3.

36)	동아일보.	의료약품	폭리	보험재정	휘청.	1991.3.20.	

37)	조선일보.	의료비리	전면수사	착수.	1993.5.13.	

38)	동아일보.	9개	종합병원-10개	제약회사	의약품	납품비리	36명	입건.	19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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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동아일보.	의약비리를	보는	시각.	1993.8.8.

40)	조선일보.	제자들이	醫盜	소리	들어서야	...	.	1998.11.21.	

41)	 조선일보.	의약품	2조	1000억	무자료	거래.	1999.12.8.	

사로부터 받는 돈은 장학금, 연구기금 또는 시설

비에 보태쓰기 때문에 그 성격은 기부금이라고 설

명한다. 실제로 보사부의 병원회계처리지침도 “병

원이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수입은 기부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후 사용해

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부금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설은 이러한 주장을 소개한 후 자신

들은 경찰의 관점과 대학병원의 주장에 대해 시비

를 가릴 처지가 아니며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쓰고 있다. 다만 비리의 소지가 있는 

돈거래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11월 21일자 조선일보 “제자들이 의도 

소리 들어서야 ... ” 기사는 서울의대 김용익 교

수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40) 김 교수는 참여연

대 소식지 “개혁통신”에 제약업계와 병원 간 비리

를 고발하는 공개서한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냈

다. 김 교수는 의약품의 보험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최고 9배까지 높게 책정되어 왔으며 병원에서 약

을 살 때 기부금, 장학금, 학회참가 보조금 등 제

약회사와 비밀거래가 오간다고 비판했다. 이 글은 

대학교수나 봉직의 개인이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

는 배임수증죄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

하는 것에 차이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다. 후자

의 행위도 도둑질이라는 것이다. 한편 의사 개인

의 비리도 이어졌는데 전·현직 대학병원장과 의

대 교수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구속

되는 사건 때문에 사회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1999년 12월 8일 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국내 의약품의 무자료 거래규모가 연

간 2조1천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9천억 원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돼 세금을 누락하고 있다

고 주장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41) 

결국, 이러한 사회 흐름 속에 의사 개인이 처

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과 의료기관이 의약품

을 싸게 구입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

두 범죄시하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

한 시각은 2000년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라는 

의료보험 약가상환 방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이후 

2010년 의료법에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으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가 

입법화 되었다.   

2.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범죄화의 특이성

 

의사는 비의료인과 동업하거나 고용되어 일해서

는 안 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

28조 제3항에 위배 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법

상 위법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하지만 의사는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이는 정상

적인 금융 거래 행위로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나 문제 될 수 없다. 그런데 의사가 비의료인으로

부터 자금을 대여받으면서 지분을 인정하여 수익

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단

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동업으로서 의료

법에 위배 된다. 

이처럼 의사가 자금을 대여받는 것과 자금의 대

가로 지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행위다. 여기서 

비의료인과 지분을 나누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

으로 의사가 자금을 대여받는 것을 금지할 수는 



49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4호(통권 제69호): 2021년 12월

없다. 이는 비의료인과의 동업을 방지한다는 명분

으로 의사의 정상적 금융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의사가 처방의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

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윤리지침

에도 위배되며 동시에 위법한 행위이다. 이는 형

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대

법원은 대학병원 의사가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지

속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

으로부터 선물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대학병원 의사가 특정 업체로부터 매달 의국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배임수재죄

를 인정했다. 

그런데 2014년 대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

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

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의료

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6]. 그 이유는 금원을 받은 당

사자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의료기관 자체

였기 때문이다. 이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의사여도 마찬가지의 판결이 나

왔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의료윤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의사이

던 의사가 아니던 의료기관 직원은 의약품이나 의

료기기를 싸게 구매하려고 노력하며 그러한 행위

를 하였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법적으

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 이후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제23조의 5 제1항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으로 받

게 하여도 처벌한다고 개정되었다[7]. 따라서 이

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열심히 일하여 의약품이

나 의료기기를 싸게 사서 의료기관의 재정에 기여

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행

위가 의사윤리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매우 근본적인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법 제23조의 5 제1항 부당한 경제

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는 단순히 봉직의들의 이

해상충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의약품 공급자

의 이윤이 의료기관으로 전달되는 것 자체를 불법

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도 볼 수 없는 매우 과도한 범죄화에 해당한다. 이

러한 규제의 연원은 건강보험법의 의약품 실거래

가상환제에서 비롯된다. 

2000년 도입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

기관이 정부가 고시한 의약품의 상한가 이하로 구

매하여 그 차액을 경영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

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

는 기이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해 온 경

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는 복지는 공동구매라고 표

현하였다. 개개인이 복지 서비스를 구매하면 가격

이 비싸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공동으로 구매하면 

다량 구매라는 경제원리 때문에 국민이 싸게 구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제도조차 경제적 

원리에 기초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건강보험법령은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

하여 의료기관이 특정 의약품은 1개를 구매하던, 

10,000개를 구매하던 상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

액을 의료기관 경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결국,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싸게 살 필요가 없고 

대부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에 맞추어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취지는 2010

년 의료법에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가 도입되면서 

형사범죄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

하는 의사는 정부가 만든 규정 외로 의약품을 싸

게 사서 그 차액을 얻게 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

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위 대법원판결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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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기를 싸게 구매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을 

준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국회는 의

료법의 리베이트 쌍벌죄를 개정하여 이마저도 봉

쇄하였다. 

이처럼 의료법이 불법화한 리베이트의 범주는 

현실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도 채택하지 않는 기인한 제도다. 그리고 그 기원

은 2000년 도입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다. 그

리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1990년대 보건의

료 부문 리베이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윤리적 

비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Ⅴ. 결론

1. 의료윤리와 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중복되는 영역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법의 역할이 있고 윤리는 윤리의 역할이 있다. 법

과 윤리의 미분화는 전근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

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법이 최대한의 

윤리적 요구를 감당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8]. 
의료계에서는 자율규제를 하지 못하면 법이 개

입하므로 의료윤리를 정립하고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9].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법과 윤리

가 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가 법에 

맡길 것과 윤리에 맡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의미다. 

‘의료윤리’라는 단어가 1962년 보사부 소속의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처음 나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형태의 윤리는 본질적으로 

윤리라기보다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법규범의 성

격을 갖는다. 윤리가 곧 법인데 다만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의료계가 참여하

는 의료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겠다는 것

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의료윤리’는 위반시 제재

를 가하는 일종의 법규범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1994년 보사부가 의료계

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선언을 위반하였을 경

우에도 제재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

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도록 윤리와 법이 미

분화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의사가 윤리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도 의료 분야의 법령에는 윤리적 내용을 법

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처벌하는 사례가 많이 있

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도 우리나

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이다. 독일 등 서구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만 진료를 강

제한다[10,11]. 사실 의사와 환자와의 계약은 변호

사와 의뢰인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위임계

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체결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의뢰인이 원한다고 하여 강

제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1970년대 “비정 인술(非情 仁術)”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가 

근본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의료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의료제도가 감당해야 할 몫을 쉽게 

의서의 윤리적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이처럼 사회 자체가 윤리와 법을 제대로 분별하

지 않는다면 의료윤리의 독자성을 세우는 것은 매

우 어렵다. 결국, 의료계는 집단으로 우리 사회가 

법과 윤리를 분별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의료윤리를 정립하

는 이중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2. 의료기술과 의료윤리의 관계에 대한 고찰

 

윤리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윤리의 핵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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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변화하는 내용도 많

다. 사회윤리가 그렇고 성윤리가 그렇다. 의료윤

리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러한 의료윤리의 변화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1969년 모 의과대학 산부인과에서 AIH 시술과 

관련하여 과장과 조교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의료윤리가 변화한다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금 남

편의 정자를 아내의 자궁에 넣어주는 AIH 시술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의사나 국민은 없을 것

이다. 미국에서도 1850년경 Marion Sims는 55명

의 불임여성을 대상으로 AIH를 시술하였으나 동

료 의사들의 비난을 받아 중단하였다. 오랜 시간

이 걸려 정액 주입이 정상적인 의료로 받아들여

졌다[12]. 
의료기술과 의료윤리의 관계는 다음 두 가지

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의료기술의 발전이 의

료윤리의 변화를 이끌고 법적 변화까지 끌어낸 경

우다. 대표적인 예가 뇌사다. 뇌사는 1967년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크리스천 버나드(Christiaan 
Barnard)가 심장이식에 성공함으로써 처음 제기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각종 

장기의 이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의 30년간의 논

의 끝에 1999년 2월 8일 국회에서 “장기 등 이식

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다만, 이 법은 ‘뇌사

자’를 장기기증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사망자로 판

단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13]. 
반면 의료기술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윤

리가 정면으로 다루기를 외면하는 영역도 있다. 

대리모가 대표적인 예다. 체외수정이 가능해지면

서 대리모라는 의료윤리 문제가 등장한 지는 오래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리모에 대해 애매

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래서 대리모는 여전히 법

적 사각지대에 있다[14]. 2018년 가정법원은 대리

모가 출산한 자녀의 친모는 대리모라는 결정을 내

렸다. 대리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5]. 그러나 대리모를 

처벌할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의사

윤리지침에도 대리모에 대한 의견은 없다.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 법이나 의료윤

리는 외면하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

발되고 그에 대한 의료윤리적 논의가 마무리되어

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의료윤리적 논의가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뇌사가 대표적

이다. 지금까지 태아 성감별 등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의료윤리적 논의를 이끈 사

례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일정 부분 우리나라

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의료기술

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일 우리나라의 의학이 발전하여 새로운 의료

기술을 선도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먼저 관련된 

의료윤리적 논의를 하고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그런 예가 없지만, 황우석 사건

이 교훈을 줄 수 있다[16]. 당시 우리 사회는 전 세

계적 신기술이 개발된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열광

하면서 관련 의료윤리적 문제는 외면하였다. 이

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에서 의료기술의 개발과 동시에 의료윤리적 문제

를 논의하는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의료기술 개

발 연구비 중 적으나마 일정 부분은 관련 의료윤

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투여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이다.  

  

3. 자율징계권의 축소 

  

우리나라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었는데 1962년 3월 20일 전부개정되면서 

“의료법”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법 제19조 

제2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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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심히 그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17].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조는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로 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치료

행위, ② 비도덕적 치료행위, ⑬ 기타 의사회 등

에서 그 품위를 심히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행위

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

르면 품위손상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사회

부장관 소속하에 “의료윤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

하였다[18]. 의료윤리위원회는 1973년 의료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새로 구성하는 의

료심사위원회가 대체하였다. 그러나 1973년 의료

법이 전부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료심

사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형태로 바뀌어 자율징

계의 성격은 완전히 사라졌다[19]. 
현 의료법은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 

제1항 제1호(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의료윤리위원회는 당

시 보사부에서 직접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 9명 중 7명을 민간 위원이 담당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 자율적 권한이 컸다고 판단된다. 자

율징계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제도는 과

거보다 축소되어 있다. 

4.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의 과잉범죄화

 

우리 사회에서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보건의

료 부문 리베이트가 언론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1970년대까지의 기사들은 모두 경제지인 매

일경제에서 다루고 있으며 의사나 의료기관의 문

제가 아니라 의약품 유통이나 도소매의 문제를 다

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사는 모두 리베이트를 

경제적 현상이고 문제점이 있지만, 위법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1980년대 리베이트

는 처음으로 일간지인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에

서 다루고 있으며 범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

런데 당시 기사는 집중적으로 1988년 12월 이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 부

문 리베이트가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

으로 등장했음을 알려준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79년 시작되었지만 

1988년 1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1989년 7

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시작되어 전국민의료보

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의약

품 구입과 사용은 의료보험이라는 제도의 틀 속으

로 편입되었으며 열악한 의료보험재정 문제는 보

험 약의 구매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을 가속했다.

1980년대 보건의료 부문의 리베이트 기사는 모

두 의사 개인의 비리보다 의료기관의 문제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사실 의료윤리적으로 문제 되는 것

은 의사가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이해상충의 

문제이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문제보다는 의료기

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 혹은 리베이트라

는 형태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집중적으로 주목

받았다. 이는 의료보험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리베

이트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알려

준다. 1989년 12월 23일자 경향신문 “제약사들 

병원에 연 250억 상납” 기사는 제약업체로부터 병

원이 지원을 받는 것 자체를 상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990년대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 역시 

의료기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다. 당시 보사부는 “병원에서 약품 거래 때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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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이 개인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

고 병원경영에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품의 덤핑

판매에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고 밝히는 등 

의사 개인의 문제와 의료기관 운영의 문제를 구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의사 개인의 문

제와 의료기관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았으며 이는 

대대적인 검경의 기획사정으로 이어졌다. 특정 개

인의 비리보다 의료기관 전체의 비리이자 의료기

관 전체의 비리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의사 개인의 비리도 이어졌는데 

전·현직 대학병원장과 의대교수가 납품업체로부

터 리베이트를 챙겨 구속되는 사건 때문에 사회여

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은 

1988년 11월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김대중 대

통령에게 참여연대 소식지 “개혁통신”을 통하여 

제약업계와 병원 간 비리를 고발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이었다. 이 글은 의사 개인의 문제와 의료

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차이를 구별

하지 않고 있다. 전자건 후자건 도둑질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자들이 의도(醫盜)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 우리 사회에서 의사 개인이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과 의료기관이 의약

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범죄시하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는 2000

년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0년 의료법에 이를 위반하면 형사적으로 처

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가 입법화 되었고 

2015년 12월 다시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싸게 구매하여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는 행위조차 형사범죄

화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의사 개인이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다. 실제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범죄화하여 

위반시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

다. 어떤 사업체가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데 1개를 

구매하던, 10,000개를 구매하던 같은 돈을 지불

하라고 법을 만들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나라가 있

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부문의 

리베이트는 지극히 과잉범죄화 되어있다. 

사실 의료인의 윤리로서 이해상충은 매우 근본

적인 문제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29조

는 이해상충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와의 관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의료인의 윤리로서의 이해상충은 이런 문제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상충은 본질적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에 내재해 있다. 의료인이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늘 문

제 될 수 있는 것이 이해상충이다. 따라서 미국 의

료윤리규약(AMA Code of  Medical Ethics)은 이

해상충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주의해야 할 

윤리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20]. 다만 이러한 이해

상충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법적으로는 

과잉범죄화 되어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료윤리적으로 이해상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진료행위 자체에 내재해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

료인이라면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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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1960s in South Korea, relatively few ethical issues in healthcare appeared in the media. 
In the 1970s, there was significant media coverage of the Mother-Child Health Act, strikes for 
medical trainees, and the refusal of medical treatment. In the 1980s, relevant media attention 
focused on medical accidents, active euthanasia, and fetal sex discrimination. And in the 1990s, 
significant media attention was given to brain death legislation, drug rebates, and human 
cloning. Until the 1970s, rebates in the healthcare sector were reported as a problem concerning 
pharmaceutical distribution as opposed to a problem with the ethics of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In 1988,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rebates in the 
healthcare sector began to be viewed as criminal act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media coverage 
of the ethical issues in South Korea’s healthcare system from 1945 to 1999, this article draws 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First, medical ethics in South Korea are not properly distinguished 
from laws governing medical practice. Seco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has 
influenced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medical ethics. Third, the medical profession is less 
able to regulate itself now than it was in the 1960s. Fourth, rebates in the healthcare sector have 
been over-crimi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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